
여비규

2002.12.01. 

2013.08.01. 개

2018.05.01. 개

2019.03.01. 개

2023.09.01. 개

1   칙

1 ( )  규  언어 학원 학 ( 하 ‘본 ’라 한다)  직원   

   내 에  또는 할 에 지 하는 여비에 한 사항  함    

     한다.

2 (여비  ) 여비  철도 , , 항공 , 동차 , 지 통비, 비,  

   식비, 숙 비, 비  가 여비  한다.

3 ( 어  )  규 에  사 하는 어  는 다  각  같다.

      1. ‘가 ’ 라 함  동   내에  직원 본 과 생계  같 하는 

다   각   말한다.

        가. 우

        나. 미  직계비

        다. 직계

      2. ‘ 통비’라 함  내  여행에 필 한  통수단  에 필 한 

      비  말한다. 

4 (여비  계산) 여비는 순 에 하여 계산한다. 다만,  편 또는   

 득 한 사  순 에 하  곤란한 에는 실  경과한 에 한다.

5 (여행 수 계산) 여행 수는 공식   는 수에 한다. 해  

     경우 에  도착 지 한  시간   계산한다. 다   

   만, 여행  질병, 타 득 한 사  체 하는 수는 사  진단  또는  

   타  실한 거에 거 여행 수에 가산한다.

6 (여비  지   산) ①여비는 에 지 한다. 다만, 여  

한 경우에는 여비 액  한도내에  개산액  지 할 수 다. 

   ② 귀  후 5  내에 산하여야 한다.



7 ( 복 ) 지는  끝내고 귀 한 에는 7  내 복   

    하여야 한다. 다만, 간 하거나 비 에 하는 사항   할 수  

   다.

8 (직 변경시  여비)  직  변경   에는 새 운 직 에   

   라 여비  지 한다. 다만, 여행  경우 항공  직  변경에  차  

   액  지 하지 아니한다.

9 (직 리시  여비) 직 행   직 리  경우에는 행  리하  

  는 직 에 해당하는 여비  지 한다.

10 (  수행  여비) 직원   수행하여 여행할 에    

  하는 경우에는 통비, 식비  숙 비  과 동 한 액  지 할 수  

  다.

11 (여비지  한) ①여행  여비  또는  본  에  

     담하는 경우에는 행여비  지 하지 아니한다.

    ②본  통수단 또는 숙 시  등과 같   지  하지 아니하는  

    경우에는 해당 통비 또는 숙 비  지 하지 아니한다.  

12 ( 직원  여비) ①  본  업  아 여행할 에는   

     하는 에 하여 여비  지 한다.

    ② 상  특  필 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우  동 할   

    수 다. 다만, 우  여비는 에 하  숙 비는 지 하지 않는   

    다.

2   내 여비

1   통비

13 (지 원칙) ①철도여행에는 철도 , 수 여행에는 , 항공여행에는   

 항공 , 여행에는 동차  지 한다. 

    ②항공  지  특  한 경우   하는 경우에 한한다.

14 (지 ) 통비  지  별  1에 한다.  

2   지 통비, 식비  숙 비



15 (지 ) 지 통비, 식비  숙 비  지  별  1에 한다.

16 (계산 ) 지 통비  식비는 여행 수, 숙 비는 숙 수에 라 지

    한다. 단, 항공,   철도 동  해 숙 비가 생하지 아니한  

    숙 에 하여는 지 하지 아니하 , 항공  지에  공 는 식사  

    해 식비가 생하지 아니한 경우 식비  지 하지 아니한다.

3   내 비  가 여비 [2013.08.01,삭 ]

17 ( 비  지 ) [2013.08.01,삭 ]

18 (가 여비  지 ) [2013.08.01,삭 ]

19 ( 비 청 한) [2013.08.01,삭 ]

20 ( 에 어  특 ) [2013.08.01,삭 ]

4   퇴직 , 직   사망 에 한 여비

21 (퇴직   직  여비) ①여행  퇴직 또는 직  에게는 다  각  

  같  여비  지 한다.

       1.  에는 지에  근 지 지 퇴직 또는 직  당시  본  

       직에 해당 는 여비

     ②사 계, 처리 등  사  직  또는 퇴직  케 할 에는

       직 또는 퇴직당시  신 에 하여 여비  지 한다.

22 (사망  여비) 여행  사망한 에는 에게 다  각     같  여

비  지 한다.

       1.  에는 지에  근 지 지  사망당시  본직에 해당하는  

      여비 2 액

    

5  내 여비  특

23 ( 수 계산) [2013.08.01,삭 ]

24 (동 지역  여비) 동 지역 에게는 별  1에 한 통비만

     지 한다. 다만, 업 상 득  하여 숙  필  할 에는 숙 비 

    식비  지 한다.



25 (귀빈  귀빈수행  여비) 귀빈  귀빈  동  수행하여 여행할  

     하는 경우에는 통비, 숙 비, 지 통비, 식비  실비  지

    할 수 다.

3    여비

1   

26 (지 ) ① 에게는 통비, 비, 숙 비  식비  지 할 수 

    다. 다만,  청 가 담하는 경우에는 지 하지 아니한다.

    ② 통비는 항공  지  원칙  한다. 다만, 항공  없는 지역 또는  

 타 사  항공여행  할 수 없는 경우에는 , 철도  또는 동차  

  지 한다.

    ③ 통비  지  별  3에 한다.

    ④  비, 숙 비, 식비  지  별  3에 하여 식비는 여행

      수, 비  숙 비는 숙 수에 라 지 한다. 다만, 항공여행시에는

      천재, 타 득 한 사  하여 지에  숙  하는 경우에 한하

      여 숙 비  에 하는 식비  지 하고 그  항공  동  

      는 숙  숙 비에 가산하지 아니한다.

27 ( 비) [2013.08.01,삭 ]

28 ( 비  한) [2013.08.01,삭 ]

29 ( 통비  여비) [2013.08.01,삭 ]

2   퇴직 , 직   사망 에 한 여비

30 (퇴직   직  여비)   퇴직   직 는 직 또는 퇴직

     후  여비액  납하여야 한다. 

31 (사망  여비)  여행  사망한 에는 본   동 가 에게 에 

    한 귀 여비  지 한다.  

3   여비  특

32 ( 타경비  지 )  하여 필 하다고 할 에는  승

     얻어 타 경비 ( 동비, 통신비, 여 수 비, , 여행  보험



    가 비 등  실비)  지 할 수  해당 비  공식 에 다.

33 (지 통 ) 여행 에게 지 하는 통 는  리  하는 에 

    한다.

34 (규   한)  규 에 한 여비   리 에 

    하여 (재 경  또는 한 행)  지  

    경우에 한하여  액   규 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

    액만 지 한다.  

35 ( 가 경비 지 )  여행시 치 못한 사  하여 가 경비가 

    생하는 경우 수 과 함께 사  하   

    하는 경우에 가 경비  지 할 수 다.

 

 칙

(시행 )  규  2002  12월 1  시행한다. 

 칙

(시행 )  규  2010  8월 30  시행한다.

 칙

(시행 )  규  2013  8월  1  시행한다.

 칙

(시행 )  규  2018  5월  1  시행한다.

 칙

(시행 )  규  2019  3월  1  시행한다.

 칙

(시행 )  규  2023  9월  1  시행한다.



<별  1>          

내 여비  지

 1. 내여비 단가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 : 원)

   수 상 우 수 그  원 비  고

 통 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

숙  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

 비 실비 30,000 30,000 20,000  지 통비
포함

식 비 실비 10,000 10,000 10,000 1식

(단 : 원)

 과 상 직  원 비  고

 통 비 실비 실비

숙  비 실비 실비

 비 30,000 20,000  지 통비 포함

식 비 10,000 10,000 1식

비고: 1. 숙 비  경우  하고 상한액내에  실비  한다.(상한액: 울특별시 

70,000, 역시 60,000, 그  지역  50,000)

2. 차  할 경우  거리에 하여 1Km당 260원  통비  지 한다.

 2. 시내 통비 액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 : 원)

  

할 역 내

(강동, , 진,하

남)

울 시내

(그  지역)
울  한 수도

직원 5,000 10,000 20,000

<별  2>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내 비지  [삭 ]



 <별  3> 

여비 액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  : 미달러 )

직 
항공

운
비

숙 비(1야당) 식  비 (1 당)

가 나 다 라 가 나 다 라

  1등 액 80
실비

(상한:471)

실비

(상한:422)

실비

(상한:271)

실비

(상한:216)
186 136 102 85

수 상/

과  상
3등 액 40

실비

(상한:176)

실비

(상한:137)

실비

(상한:106)

실비

(상한:81)
81 59 44 37

우 수/직원 3등 액 30
실비

(상한:155)

실비

(상한:123)

실비

(상한:90)

실비

(상한:70)
67 49 37 30

 ※ 1. 가  도시별 등  다 과 같다.

       가. 가등  : 뉴 , 런 , 리, 동경, 콩, 스 , 스엔 스,   

    워싱 , 샌프란시스코

나. 나등  : 

        (1) 아 아주, 양주 : 본, 싱가폴, 만, 경, 도, 우 스탄

        (2) 남․ 아 리카주 : 카, 시코, 미 , 브라질, , 트  

      루시아, 트킷츠 비츠, 아 헨티나, 아 티, 캐나다

        (3) 럽주 : , 독 , 프랑스, 탈리아, 스 , 스트리아,   

      에, 란드, 스 스, 스웨 , 핀란드, 웨 , 러시아, 우 라    

      나, 헝가리, 마아 , 체코, 루마니아, 룩 , 아 슬란드

        (4) 동․아프리카주 : 쿠웨 트, 아랍에미리트, 만, 가 , 우간다, 코  

      트 브 , 수단, 남아프리카공 , 콩고민주공

  다. 다등  :

1) 아 아주․ 양주 : 어 , 스탄, 라 시, 말 시아, 브루  

     나 , 필리핀, 타 , 도 시아, 스트 리아, 뉴질랜드, ,   

     트남, 마샬 도, 아 , 카 스탄, 스탄, 아뉴 니

(2) 남․ 아 리카주 : 코스타리카, 나마, 도스, 칠 , 

        트리니다 고, 가 아나, 니카라과, 도미니카공 , 리 , 트  

     빈 트, 안티 아 다, 우루과

(3) 럽주 : 아 랜드, 포 칼, 그리스, 폴란드, 가리아, 고슬라

        비아, 리 아니아, 알 니아 

        (4) 동․아프리카주 : 단, , 카타 , 사우 아라비아, 란,  



     리비아, 집트, 케냐, 라 리아, 시에라리 , 나 , 리    

     시어스, 니 , 비 , 보츠 나, 상 프린시 , 스라엘, 앙

        아프리카공 , 카 룬, 탄 니아

라. 라등   

        (1) 아 아주․ 양주 : 미얀마, 스리랑카, 피지, , 몽골, 라 스, 

        마 시아, 캄보 아

        (2) 남․ 아 리카주 : 과 말라, 엘살 도 , 콜 비아, 수엘라, 

        에콰도 , 루, 볼리비아, 우루과 , 라과 , 수리       남

        (3) 럽주 : 몰도 , 보스니아-헤 체고비나, 에스 니아, 아티아

        (4) 동․아프리카주 : , , 코, 니지, 말라 , 

        스 질랜드, 가나, 말리아, 나미비아, 나 지리아, 감비아, 비스,  

     니, , 다, 마다가스카 , 말리, 리타니아, 갈, 알   

     리, 피아, 라 , 비아, 짐 브웨

2. ‘1’  가  도시별 등 에 없는 가는 여행 또는 근 지  

      에  1    가  수도 지  거리가 가  가 운 가  등    

      한다.


